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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건 원회

심사경과1. 

가 일자   월 일 . : 2011 8 22

나   자 재  원 외 명 . : 4

다 회부일자   월 일 . : 2011 9 14

라 상 일자  . : 회 임시회 사회건 원회 차 회  월 일162 1 (2011 9 19 )

               상  결

안 명  요지2. 안 명자 재  원 ( : )

가 안 . 

  ❍ 민 생  보장법 에 른 권자에는 포함 지 않 나「 」  경  

어 움  많  차상 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   상향 

    하고 지원 상  하여  많  를,   있도   를  

개 하  함. 

나 주요내용 . 

  ❍ 보험료 지원 상  보험료 부과 액  월 만원 하 에“ 1 ”  월 “

원 하  하고 지원 상  가 공자 한부모가 만 질 자12,000 ” , , ,  

또는 귀난치 질 자 를  신 함 안 ( 3 )



원 검토보고  요지 3. 원 종( : )

  ❍ 본 개 안 민 생  보장법 에  보 지「 」 못하는  차상

    계층   상 노인  장애인 에게 65 안 인 료 택     

있도 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  부과 액  상향 하고 상자를 

하여 한 료보장 시행함  민 건강증진  도모하고자  

하 는 것임.

  ❍ 주요 내용 는 재 월 만원 하 에  지원하  것“ 1 ”  월 원“ 12,000  

하” 상향 하고 지원 상도 가 공자 , , 한부모가 만 질 자 또는,  

귀난치 질 자가 있는 지 하고자 하는 것임. 

  ❍ 타 자치  보험료 지원사 를 보  보험료 부과 액  월 만 천원 1 5

하인 는 강남 월 만 천원 하인 가 종 동작, 1 2 , , , 

 그 에 에 는 만원 하  지원하고 있1 .

  ❍ 도 우리 에  지원하고 있는 는 월 평균 2011 90  지원 시 

가 늘어난 약 가 택   150 240  있  과 산액  약 

천원  증액  천원3,210 13,200 소요  것  상 .

  ❍ 에 라 차상 계층  경우 질병 생 험  높고 경  어 움  

인한 보험료 체납 등  사  한 진료를 지 못한 실  감안할  

부과 액  , 상향 하고 상자를 하여 자를 늘리는 것  

소득 주민에게 보다 나  양질  복지 스를 공하는 계 가  것

 단   없는 것  사료 .

심사결과 원안가결4. 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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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1. 

주요골자2. 

참고사항3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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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구조문대비표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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